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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박영주 변호사 ｜ 김영식 변호사 

 

1. 개정 내용 

 

2012년 3월 21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법률 제11409호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 

중 벌칙 규정(제51조, 제52조)은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적

용됩니다.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② 기술신용보증기금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제52조)이 주된 개정 내용입니다.  보증연계투자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연계투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제2조제10호), 보증연계

투자업무를 기금의 업무에 포함하면서 이를 업무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제28조제3의2

호, 제29조제3의2), 인수 대상 유가증권과 투자 범위 한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의4, 제

31조). 

 

 

2. 다운로드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1409호, 2012. 3.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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